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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894호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와 우수납세자로 구분하고, 

      2) 모범납세자는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3) 우수납세자는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

고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규정 함(안 제2조, 제3조)

  나.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는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

고,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

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규정 함(안 제4조)

  다.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규정 함(안 제5조) 

  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근대역사박물관(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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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 포함), 공영주차장 등의 관람 및 

이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우수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

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발생시 1회 납세담보 제공을 

완화해 주도록 하고, 다른 기관·단체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협의 된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3,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kmino2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3)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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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

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

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

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

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

고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납세자

제4조(선정)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② 제3조의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1.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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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에

서 제외한다. 

제5조(인증서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6조(지원) 제3조 각 호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

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 그 기간 및 횟수는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10회 이내로 한다.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근대역사박물관(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

마공원 포함), 공영주차장 등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 및 이용료 면제

 ②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선정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납기한 연장의 징수유예 발생시 1회 납세담보 제공 완화 

 ④ 다른 기관·단체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협의 된 지원

 ⑤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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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성 명

  귀하는「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본 인증서를 드

립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 ○ 직인

    

○ 규격 : 가로210㎜×세로297㎜(규격 및 내용 등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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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 로고

성실납세자 관람(이용·할인)권

성실납세자명 : 

생 년 월 일 :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관람(이용·할인)권을 부여합니다.

□ 사용사항 : ○○○ 의 무료관람(이용)·할인 (법인은 5인이내)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본 권을 제출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실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군 산 시 장  직인

○ 규격 : 가로210㎜×세로90㎜(규격 및 내용 등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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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군산시 성실납세자 선정자 명부 대장

일련번호 수여번호 수여일자 부  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지원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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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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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65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내초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군산시 내초동 1-6번지 일원 (380필, 137,053㎡)

4. 대행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63-454-43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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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6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유형 등급 면적(㎡)

동흥남 서팔마길 48 일원
붕괴
위험

나 12,500
정비사업

완료
‘07. 8. 16

선양 선양3길 4-3 일원
붕괴
위험

나 15,140
정비사업

완료
‘06. 3. 2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2017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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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67호

군산 월명동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군산시 월명동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1. 열람기간 :  2017. 5. 12 ～ 2017. 5. 26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가.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063-280-4386)

   나. 군산시청   도시재생과(☎063-454-3653)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일원

   나. 면    적 : 327,456㎡

   다. 지정목적 : 근대 건축자산의 보전·정비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

선하고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

   라. 필 요 성 : 건축자산 밀집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멸실 또는 자산가치

가 상실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필요 

   마. 관리계획 수립방안

     - 지역정체성 유지와 적정 개발밀도가 함께 하는 합리적 건축물 밀도계

획 수립

     - 건축자산과 일반건축물이 조화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4. 관계도서 : 각 읍면동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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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정(안) 현황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일원
  ○ 면   적 :  327,456㎡
□ 제출의견

2017년    월    일

               □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

전라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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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68호

군산 임피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군산 임피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과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하며,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 농공단지 지정(변경) 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 면  적 : 239,156.1㎡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낙후된 군산시 임피면 일원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군 산 시 장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1년 ∼ 2014년 5월

  ◯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로 일괄 수(위)탁

                 계약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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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표준산업
분류코드 유 치 업 종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76,243.4 176,243.4 100.0
20 합성고무 제조업

44,394.7 감)7,766.5 36,628.2 20.7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920.8 감)291.6 26,629.2 15.1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2,329.4 감)35,430.8 26,898.6 15.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573.3 감)23,221 11,352.3 6.4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37,796.5 증)2,365.3 40,161.8 22.7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49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0 증)34,573.3 34,573.3 19.65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 농산물 창고업
52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에 의거 폐수배출관련「별표5」

의 업종은 제외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39,156.1 239,156.1 100.0
❍ 산업시설용지 176,243.4 176,243.4 73.7

단지조성 176,243.4 176,243.4 73.7
❍ 지원시설용지 5,243.6 5,243.6 2.2

공동이용시설 1,757.1 1,757.1 0.7
저 류 지 2,851.1 2,851.1 1.2
배 수 지 635.4 635.4 0.3 Q=235㎥/일

❍ 공공시설용지 57,669.1 57,669.1 24.1
도    로 26,674.5 26,674.5 11.2 6조 1,734m
녹    지 26,619.6 26,619.6 11.1
배 수 로 4,375.0 4,375.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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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

  ◯ 도로시설 총괄 (변경없음)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6 1,734 22,807 - - - 1, 246 4,897 5 1,488 17,910

기정 대로 - - - - - - - - - - -

기정 중로 5 1,553 22,084 - - - 1 246 4,897 4 1,307 17,187

기정 소로 1 181 723 - - - - - - 1 181 723

※기정 : 접도구역 면적 4,212㎡ 및 도시계획도로 22㎡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

적에 포함

   ◯ 도로시설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종별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37 15~20 국지도로 246 532-9도 563-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6 12~15 국지도로 486 563-1답 569-1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7 14 국지도로 321 563-3답 560-5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8 13 국지도로 413 589구 561-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9 12 국지도로 87 143-4임 147-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소로 3 743 4 국지도로 181 143-4임 154-1전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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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154-2번지 일원 635.4 635.4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 공간시설계획 

  ◯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6,619.6 26,619.6

기정 8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596번지 일원 3,553.6 3,553.6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6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3번지 일원 316 316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7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5번지 일원 2,586 2,586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8번지 일원 769 769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324 324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0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9번지 일원 530.2 530.2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1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1번지 일원 1,074 1,074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2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479 479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3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20번지 일원 6,237 6,237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7번지 일원 3,386 3,386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6번지 일원 7,364.8 7,364.8 2012.5.4군산시고시
2012-57호

∎ 방재시설계획

  ◯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임피면 축산리

563-11번지 일원 2,851.1 2,851.1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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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금 액

(백만원)
비 고

임피농공단지 단지조성비 239,156.1㎡ 1,447 국비 1,085 지방비 362

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에 근거

하여 지원 함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

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는 군산시 투자지원과(☏ 063-454-2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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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성  명 : 군산시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사업의 목적  

   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나. 낙후된 군산시 임피면 일원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

  ◯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비 고

면 적 239,156.1 176,243.4 2,392.5 33,900.6 26,619.6

구 성 비 100 73.7 1.0 14.2 11.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나. 면  적 : 239,156.1㎡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군산시장)

  ◯ 시행기간 : 2011년 ∼ 2014년 5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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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39,156.1 239,156.1 100 -

녹지지역

소계 - - - - -

보전녹지지역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자연녹지지역 - - - - -

관리지역

소계 239,156.1 239,156.1 100 -

보전관리지역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계획관리지역 239,156.1 239,156.1 100 -

농림지역 - - - - -

  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6 임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임피 축산
560-1번지일원 239,156.1 239,156.1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6 1,734 22,807 - - - 1 246 4,897 5 1,488 17,910

대로 - - - - - - - - - - -

중로 5 1,553 22,084 - - - 1 246 4,897 4 1,307 17,187

소로 1 181 723 - - - - - - 1 181 723

※ 도로면적 : 27,041㎡ (접도구역 4,212㎡ 및 도시계획도로 2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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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종별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합 계 1,734

기정 중로 2 137 15~20 국지도로 246 532-9도 563-1답 일반도로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6 12~15 국지도로 486 563-1답 569-11답 일반도로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7 14 국지도로 321 563-3답 560-5답 일반도로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8 13 국지도로 413 589구 561-2답 일반도로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9 12 국지도로 87 143-4임 147-2답 일반도로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소로 3 743 4 국지도로 181 143-4임 154-1전 일반도로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2)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154-2번지 일원

635.4 635.4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3) 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6,619.6 26,619.6

기정 8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596번지 일원 3,553.6 3,553.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6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3번지 일원 316 31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7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5번지 일원 2,586 2,58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8번지 일원 769 769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324 324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0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9번지 일원 530.2 530.2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1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1번지 일원 1,074 1,074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2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479 479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3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20번지 일원 6,237 6,237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7번지 일원 3,386 3,38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6번지 일원 7,364.8 7,364.8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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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임피면 축산리
563-11번지 일원

2,851.1 2,851.1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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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당초 변경

합계 - - - -

1

A 18,000

기정 A1 축산리 597번지 일원 635.4 635.4 수도공급설비
기정 A2 축산리 596번지 일원 3,553.6 3,553.6 완충녹지

기정 A3 축산리 601번지 일원 7,766.5 7,766.5 공업용지 합병 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기정 A4 축산리 602번지 일원 5,617.3 5,617.3 공업용지

기정 A5 축산리 603번지 일원 316.0 316.0 완충녹지

B 43,148

기정 B1 축산리 635번지 일원 2,586 2,586 완충녹지

기정 B2 축산리 604번지 일원 4,902.3 4,902.3 공업용지

합병 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B3 축산리 605번지 일원 6,713.4 6,713.4 공업용지

기정 B4 축산리 606번지 일원 7,873.7 7,873.7 공업용지

기정 B5 축산리 607번지 일원 9,995.0 9,995.0 공업용지

기정 B6 축산리 608번지 일원 9,991.2 9,991.2 공업용지

기정 B7 축산리 638번지 일원 769 769 완충녹지

기정 B8 축산리 640번지 일원 324 324 완충녹지

C 45,522

기정 C1 축산리 609번지 일원 530.2 530.2 완충녹지

기정 C2-1 축산리 610번지 일원 4,246.8 4,246.8 공업용지

합병 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C2-2 축산리 611번지 일원 2,310 2,310 공업용지

기정 C2-3 축산리 611-1번지 일원 1,719.2 1,719.2 공업용지

기정 C3-1 축산리 613번지 일원 4,730.8 4,730.8 공업용지

기정 C3-2 축산리 612번지 일원 2,365.3 2,365.3 공업용지

기정 C3-3 축산리 612-1번지 일원 2,365.3 2,365.3 공업용지

변경 C4-1 축산리 614번지 일원

9,581.9

2,396.9

공업용지
변경 C4-2 축산리 614-1번지 일원 2,395
변경 C4-3 축산리 614-2번지 일원 2,395
변경 C4-4 축산리 614-3번지 일원 2,395
기정 C5 축산리 615번지 일원 9,708.0 9,708.0 공업용지

기정 C6-1 축산리 616번지 일원 3,621.9 3,621.9 공업용지 합병 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기정 C6-2 축산리 617번지 일원 2,833.2 2,833.2 공업용지

기정 C7 축산리 641번지 일원 1,074 1,074 완충녹지

기정 C8 축산리 640번지 일원 479 479 완충녹지

D 25,321

기정 D1 축산리 619번지 일원 596.1 596.1 공동이용용지

기정 D2 축산리 620번지 일원 6,237 6,237 완충녹지

기정 D3-1 축산리 621번지 일원 2,310 2,310 공업용지
합병 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D3-2 축산리 621-1번지 일원 2,310 2,310 공업용지

기정 D3-3 축산리 621-2번지 일원 3,710.7 3,710.7 공업용지

기정 D4 축산리 622번지 일원 7,101.6 7,101.6 공업용지

기정 D5 축산리 623번지 일원 495.8 495.8 공동이용용지

기정 D6 축산리 624번지 일원 2,851.1 2,851.1 유수지

기정 D7 축산리 618번지 일원 665.2 665.2 공동이용용지

E 27,639

기정 E1 축산리 647번지 일원 3,386 3,386 완충녹지

기정 E2 축산리 631번지 일원 7,758.9 7,758.9 공업용지

합병 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E3 축산리 632번지 일원 8,025.2 8,025.2 공업용지

기정 E4 축산리 633번지 일원 8,628.6 8,628.6 공업용지

F 47,541

기정 F1-1 축산리 628번지 일원 4,019.2 4,019.2 공업용지

기정 F1-2 축산리 629번지 일원 4,485.7 4,485.7 공업용지

기정 F2 축산리 630번지 일원 8,125.2 8,125.2 공업용지

기정 F3 축산리 627번지 일원 8,458.9 8,458.9 공업용지

기정 F4 축산리 626번지 일원 8,021.2 8,021.2 공업용지

기정 F5 축산리 625번지 일원 6,946.4 6,946.4 공업용지

기정 F6 축산리 646번지 일원 7,364.8 7,364.8 완충녹지

도로 및 구거 면적31,41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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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A3, A4,
B2~B6,
C2~C6,
D3, D4,
E2~E4
F1~F5

(공업용지)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권장
･ 지붕의 경우 파란색 계열의 색채 사용 권장
･ 냉난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단,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색채
주조색 ･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열 사용

･ 원색 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확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D1, 
D5,
D7

(공공시설용지)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부대시설
  -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관리사, 주차장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권장
･ 냉난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단,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색채
주조색 ･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열 사용

･ 원색 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확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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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39,156.1 239,156.1 100.0

공업용지 176,243.4 176,243.4 73.7 공장용지
공공시설용지 31,918.1 31,918.1 13.4

도  로 26,674.5 26,674.5 11.2 단지내도로
지원･부대시설 1,757.1 1,757.1 0.7 공동이용시설

저류지 2,851.1 2,851.1 1.2 유수지
배수지 635.4 635.4 0.3 수도공급설비

녹지용지 30,994.6 30,994.6 12.9
완충녹지 26,619.6 26,619.6 11.1 완충녹지

녹지(구거) 4,375 4,375 1.8 배수로

        나) 옥외 광고물 계획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군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

하되, 추가적인 설치 기준을 준수한다.

         - 옥상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 간판 설치 금지

         - 가로형 간판 중 판류형은 원칙적으로 설치금지하고 입체형만 설치 가

능

         - 지주 이용간판은 1개 획지에 1개까지 설치 가능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이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안에 설치 불허

        다) 교통처리계획

        ◦ 차량 진･출입 허용 및 불허구간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

과”를 준용하여 불허구간을 지정하고, 허용구간은 기타 도로와 연접한 획지

면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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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 출입 불허

및 허용구간

차량 진 출입 구간은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르며 불허구간 지정, 허용구간은
기타 도로와 연접한 획지면을 허용함.

허용구간내 주차장,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추가 설치를 허용. 단, 농공단지 관리부서 및 해당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군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승인고시 (변경)

   가. 농공단지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시사항

    ❍ 명    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 면    적 : 239,156.1㎡

      ※ 지형도면 및 전산자료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는 군산시 투자지원과(☏ 063-454-2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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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889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청도항 정비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어청도항 정비공사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다. 사업규모 

     ○ 외곽시설 : 151m(파제제 40m, 내항파제제 74m, 호안 37m)

     ○ 계류시설 : 200m(공유수면 매립면적 4,002㎡)

   라.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

   마. 시 행 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가. 공람목적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의 주민의견 수렴 

  나. 공람기간 : 2017년 5월 15일 ~ 6월 7일(20일간,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 공람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군산시 환경정책과, 어청도리  

                조류탐방방문자센터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

eiass.go.kr)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어청도리 조류탐방 방문자센터 : 2017년 5월 24일(수요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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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공람  

                 기관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로 제출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40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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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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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907호

2017/2018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2017/2018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2017/2018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1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연도

인근 37
일반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횡경
도

인근
100 한정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3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신시도

인근
47 한정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48 해조류
양식 “ 김 등 연도인근 26

일반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7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명도
인근 2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32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어청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개발

18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선유도
인근

1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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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24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비응
도

인근
1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 및 제소전화해조서  
   제출)으로 한정면허어업 신규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5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선유
도

인근
15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74호,제5675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6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선유
도

인근
192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75호,제5676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7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선유
도

인근
10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48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49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신시
도

인근
57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41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50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신시
도

인근
86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41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51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개야
도

인근
20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596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면허어업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20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무녀
도

인근
102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71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21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무녀
도

인근
45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71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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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
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
(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4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야미
도

인근
75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516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8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

홍
김 등

관리
도

인근
1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516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25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534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26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도개 

등
명도
인근 2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533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9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횡경
도

인근
4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3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10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횡경
도

인근
4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2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11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야미
도

인근
1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0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12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신시
도

인근
18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1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13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관리
도

인근
1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9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14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관리
도

인근
20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40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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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
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
(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15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장자
도

인근
15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6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16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장자
도

인근
3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7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17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장자
도

인근
2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38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22 마을
어업 -

해조류,패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

비안
도

인근
18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41호)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28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
식)

피도개 등
연도
인근 15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0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29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도개 

등
연도
인근 3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82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33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도개 등
십이
동파
도

인근
1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66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35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81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36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
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4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37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67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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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
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
(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38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8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39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
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5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40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69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41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3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42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2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43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
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80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44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1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45 패류
양식

바닥식(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77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46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도개 등
말도
인근 2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468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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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2018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수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수면이나 공익사업으로 폐업보상이 완료된 수면,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어업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일반면허 및 한정어업 면허(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등)는 관계기관(한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공원관리

    공단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 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

     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

     으로 승인 하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금회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국제해양관광

     단지조성, 새만금 신항만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련 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해사토 채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WTO/DDA,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 품목, 종묘 확보 곤란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 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 동 기본지침 행정사항에 의거 추가사항이 발생 확정시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 승인 공고 기간 :2017. 5. 15. ~ 2017. 6. 13

  ○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제출기간 : 2017. 6. 5.부터 2017. 6. 13. 18:00 까지

  ○ 제 출 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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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

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어촌계 기존어장 재배치 포기조건 대체

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 위치도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해양수산과(☏ 063-45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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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17-6호

『‘17년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3차)』 신청 접수 안내

 『2017년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3차)』은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인자(단, 결혼한 만20세이상~만24세미만도 가능)에 한해 연간 12만원(자부담 2

만원 포함)이 들어있는 카드를 지원합니다.

 생생카드 사용처는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스포츠용품,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레포츠 클럽, 경기장, 사진관, 화원, 펜션․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미용재료,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 등이 있습니다. 

    1. 신청기한 : ‘17. 5. 15. ~ 2017. 6. 30(금)

    2.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5세 이상 ~ 만 65세 미만(1952. 01. 01. ~ 1992. 12. 31.)

        ※단, 결혼한 만20세 이상 ~ 만 24세는 가능(1993. 1. 1. ~ 1997. 12. 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 농가

      * 제외대상 

       - 2016.01.01. 이후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등록한 농어가(비등록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어업인   

    3.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 신분증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2017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